
노숙인 자활시설 운영

 사업개요

○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에게 숙식, 직업상담․훈련 및 일자리

지원 등을 통해 조기 자활(사회복귀) 기회를 제공

 사업개요

○ 사업근거
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(비용의 보조)

-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(비용의 지원)

○ 시설현황

- 총 25개소(시립 3, 법인운영 17, 개인운영 5)

○ 사업내용

- 종사자 인건비, 관리운영비,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

- 입소인 급식 제공 : 1일 2식(거동 불편, 노인, 장애인 등 3식 제공)

- 자활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: 시설별 사업계획서 접수 후, 심사 선정

 ’16년 추진계획

○ 노숙인자활시설 자활프로그램비 지원

- 시설별 사업계획서 신청받아 심사 선정

- 거리노숙인 입소시 시설 적응력 제고, 심신 안정감 도모, 자활·자립에

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

○ 노숙인자활시설 기능보강 지원

- 시설안전진단 결과 보수대상 시설 반영, 컴퓨터 등 시설별 유사장비는

조달청 자료 참조 신청, 예산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으로 지원

 사업예산 : 12,029백만원(시비 100%)


